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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 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 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국가기록 리 장기 발 략에 4차 산업

명 내용을 반 해야 한다. 기록 리시스템 존재의 근본 인 검토도 필요하며 

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 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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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oud records management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It has 
not been accompanied by a change in the legislative system and has not 
been exploited the benefits of cloud technology. In addition, it has not 
been considered for changes after system construc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cont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long-term development strat-
egy of the national archives system. A fundamental review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s also required, and in the process of e-government, 
the National Archives should act as a pan-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contro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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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는 4차 산업 명 시 에 살고 있다. 실에서 실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인공지능

(AI), 딥러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 공학 등 많은 단어들이 사용되며 해당 키워드와 련

된 산업이 발 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기술도 이에 해당한다. 클라우드 컴퓨 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 리 이션, 서비스 등의 컴퓨  자원을 주문에 따라 어디서나 근 가능하도록 구성하

여 제공할 수 있는 컴퓨  모델을 말한다.1) 

클라우드 컴퓨 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SaaS(Service as a Service: 완성된 S/W 서비스 제공), 

PaaS(Platform as a Service: S/W 개발환경의 랫폼 제공), IaaS(Infra as a Service: 서버, 스토

리지 등 인 라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 방식에 따라 Private(기  자체구축), Public(민간 

서비스), Hybrid(Private+Public)으로 구분한다.2)

공공 역에서의 클라우드 기술 도입 황은 크게 정부 용(Private)으로 구축한 경우와 민간 클라

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2가지 형태로 나뉜다. 행정안 부의 ｢ 자정부 클라우드컴퓨  확산 계획

(2018)｣에 따르면 2017년도까지 국가정보자원 리원의 1,233개 시스템 에서 756개(61.3%)를 정

부 용인 G-클라우드로 환하 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459개의 공공기 의 3,791개의 시스템 

에서 202개(5.3%)를 활용하고 있다.3) 

공공 역의 클라우드 구축 에서 기록 리 역과 직 으로 련된 것은 행정업무시스템과 사

무환경을 SaaS 서비스로 환하는 계획하에 이 진 업무 리시스템(온-나라)과 기록 리시스템의 

클라우드 환, 그리고 G드라이 4) 도입이다.5) 앙부처는 기록생산시스템인 업무 리시스템의 클

라우드 환을 2018년도까지  부처에 확산하고,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은 2019년까지 확산할 

정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 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을 통하여 국가기록

리 체계의 실과 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국가기록원은 2015년도에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을 설계하여, 2016년도에 개발  시범 용, 

2017년도에 앙부처 15개 기 으로 1차 확산, 2018년도에 앙부처 27개 부처 확산  독립형(폐쇄

망) 기 인 경찰청에 시범 용  안정화 작업을 완료하 다.6)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 련 논문 

혹은 자료에서는 구축을 통해 타 부처 기록의 검색․활용,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신규 구축 등에 

빠른 응, 유지 리 비용의 폭 인 감, 기록 리 문요원이 시스템 운 ․ 리에 한 업무부담 

 1) 안 진, 임진희 (2017). 제4차 산업 명 기술의 기록 리 용 방안. 기록학연구, 54, 216.

 2) 행정안 부 정보자원정책과 (2018). ｢ 자정부 클라우드컴퓨  확산 계획｣, 1.

 3) 자정부 클라우드컴퓨  확산 계획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민간+정부｣하이 리드 클라

우드 활성화 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분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앞으로 증될 것으로 상된다. 

 4) G드라이 는 공무원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 을 활용하여 체계 으로 장하고 

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의미(정부 클라우드 장소 이용 지침, 행정안 부 규 제37호)하며, PC 업무자료를 

공유하고 어디서나 일하는 신 인 업무환경을 구 하기 해 도입되었다. 

 5) 행정안 부 주  자정부지원 사업 에서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차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4차까지 진행하 다.

 6) 2019년도에는 독립형(폐쇄망) 기 의 CRMS 자체 환 시 기술지원을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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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업과 소통의 진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7) 하지만 실제로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을 

장에서 운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의 변화만 이 진 상태이다. 행 기록 리 법제도는 근본 으로 

종이문서 리에 기반하고 있다. 종이문서 리의 기본은 기록이 생산부서에서 기록  혹은 구기록

리기 으로의 물리 인 이동을 제로 한다. 물리  리 기반의 개념은 자료 시스템-기록 리시

스템-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으로 이어지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과거 자료  시스템이 자기록의 

리에 합하지 않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해 기록 리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3가지 시스템을 모두 

운 해본 필자의 입장으로서는 행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에서의 기록 리 개념도 자료 시스템

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8) 이에 한 근거로 행정정보데이터 기록 리의 문제를 지 할 수 있다. 

행정정보데이터에 한 기록 리는 2007년 면개정된 공공기록 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0년이 

지난 지 까지 어떻게 리할 것인지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모든 유형의 기록을 기록 리시스템이 

리할 수 있어야 하나, 행정정보데이터의 리에 한 논의에서는 기록 리시스템을 통한 리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둘째, 시스템의 변화도 반쪽자리 변화일 뿐이다. 서버  소 트웨어 등의 인 라는 클라우드 기술

의 도입으로 높은 향상을 이 냈으나, 시스템 내의 기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  내에서만 

독 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에서 타기  기록의 검색 기능을 구 하 지만, 실제 검색을 

허용하는 기 이 없어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공유․ 업이  이 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클라우드 업무 리시스템(온-나라)에서는 타부처 기록의 검색이 어느 정도 이 지고 

있다. 기록생산시스템에서는 검색이 가능한데 기록 리시스템으로 이 되면 검색이 불가능한 아이러

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구축 기 단계로 인한 혼란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 수동  태도 등의 료주의 문화에 기인한 탓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재 클라우드 

업무 리시스템  기록 리시스템에서 타부처 직원의 기록 검색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기 에서 

결정하고 있다. 료주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기록의 공유를 통한 업과 소통의 진은 어려

울 것이다.9)

셋째,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4차 산업 명은 통  기록 리 개념

을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클라우드 기술은 기록의 리비용 증가에 따는 폐기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량의 기록을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교한 분류체계도 

 7) 국가기록원 (2016). 클라우드 기반의 RMS 환 추진 황, 12.

김기정 (2018). 클라우드 컴퓨  환경 구기록물 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기록 리학회지, 18(3), 52.

 8) 기록생산시스템과의 연계, 자기록 진본성 확보를 한 보존 기능, 기능분류체계 기반의 기록분류체계 구  등 

자기록을 리하기 한 기술 인 변화  업무 로세스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9) 2017년도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 1차 확산 사업 상 기 에 하여 사업 완료보고  시연하는 자리에서 

앙부처 기록연구사들이 국가기록원에게 타부처 검색 기능에 한 회의 인 의견을 제시하 으나, 국가기록원 

계자는 해당 기능이 구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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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검색기술의 발달로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며, 무인로 을 통한 서고 리  열람서비

스 사례도 있다. 국가기록원의 차세  기록 리 모델 재설계(2017), 블록체인 기술 도입(2019) 등의 

연구도 이 지고 있으나, 4차 산업 명을 따라가기 해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 은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재 우리나라 국가기록 리 체계가 

당면한 근본 인 문제이다. 단순히 기록 리시스템을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 이 아니다. 공공

역에서 업무 수행의 증거는 자기록 형태로 생산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공문서 형태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자기록이 폭발 으로 생산되고 있다. 자기록의 리는 종이문서 기반의 기록 리 

시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 유연하고 신속한 처는 필수사

항이며, 이는 국가기록 리 체계의 변화를 필연 으로 요구한다. 이에 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

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1999년 공공기록 리법을 제정한 이후 정부는 기술발 과 제도운

으로 발생한 문제 을 종합 검토하여 2007년도에 공공기록 리법 면개정을 시행하 다.10) 그 

이후 안 과제를 해결하기 한 법령 개정은 지속되었으나 일부 조항의 수정/보완 수 이었다. 앞에

서 지 한 것처럼 4차 산업 명 시 에서 국가기록 리 체제는 2007년도와 같은 수 의 면 인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를 들면 재 기록 리시스템에서는 이 된 기록(기록생산시스템에서 

이 )의 재편철은 불가능하다. 기록 리시스템에서 직  등록한 비 자 기록의 경우도 단순한 페이지 

수 변경 혹은 제목 변경 수 의 수정만 가능하다. 기록 리시스템에서 재편철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

는 기  입장을 반 한 재편철은 요 기록이 사라질 험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록의 

공재재분류는 기록 리시스템에 구 되어 있으며, 한 국가기록원은 기록 리 평가를 통해 공개재

분류를 극 장려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재분류도 기 의 입장에 따라 모든 기록을 비공개할 험이 

있는데, 이에 한 시스템 /제도  보완장치는  보이지 않는다.11) 법제도에서 규정하는 기록

리 업무 로세서 반을 재검토하여 기록 리시스템에 반 해야 한다.

둘째, 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 리 장기 발 략에 4차 산업 명 내용을 

반 해야 한다. 법제도 개정이 국가기록 리 체제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장기 발

략은 구체 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질 인 변화를 이 나가는 것이다. 장기 발 략 수립에 

국가기록원  기록 리 장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기록 리 역 이외의 문가들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카이 라는 단어가 더 이상 기록 리 역의 유물이 아닌 것처럼, 유연하고 

10) 공공기록 리법 면개정은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산하 기록 리 신 문 원회에서 작성한 기록 리 신 로

드맵(2005)의 내용을 부분 반 하 다. 해당 로드맵은 공공업무 수행의 철 한 기록화, 기록 리 로세스와 

시스템의 재정비, 정보공개 확 , 비 리 체계화, 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표  개발, 공공기록 편찬 

 서비스 확 , 법제도 정비, 문인력의 확보  능력 개발, 거버 스형 조직의 실   기록 리인 라 구축의 

9개 아젠다  1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1) 기록의 평가폐기  공개재분류는 기록 의 업무이며, 이와 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기록 리 담당자가 1차 으

로 책임을 져야 한다. 기 의 입장을 반 할 험이 크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기록의 재편철도 기록   기록

리시스템에서 불허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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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인 국가기록 리 체제 변화를 한 도서 /박물  등의 유사 분야 문가, 시스템 개발 련 

IT 문가 등과 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12)

셋째, 기록 리시스템의 근본 인 검토가 필요하다. 재 앙부처는 클라우드 업무 리시스템(온

-나라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록 리시스템을 구축/운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차세  자

기록 리 모델 재설계 연구, 행정안 부의 자정부 클라우드컴퓨  확산 계획(2018) 등에서 기록생

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기록 리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반 로 업무 리시스

템의 기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공개 서비스하는 재의 체계를 정비하여 기록 리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13) 연계의 이유가 클라우드 업무 리시스템에서 최근 5년간의 

기록만 유지하고 이  기록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클라우드 기술의 장 인 량의 

데이터의 렴하고 효율 인 보존의 장 과는 상반되며, 데이터의 물리  이 이라는 종이문서 기반

의 기록 리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14) 

넷째, 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 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기술의 도입은 필연 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생산한다. 재 행정정보데이터 리에 

한 국가기록원의 뒤늦은 응 사례는 속한 기록 리 환경 변화에서 주도  역할의 요성을 

시사한다. 미국의 NARA가 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주도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국가기록원도 다양

한 정부부처  공공 역에서 발생하는 기록 리 이슈를 종합 으로 검토하고 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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